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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애인복지할인 적용해주세요.” “네, 몇 급인가요?” “급수는 폐지되

었고, 장애 정도가 중증입니다.” 그렇다. 나는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한 

장애인 자녀를 둔 아빠이다.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, 산, 바다 등을 이용할 

때 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. 그날도 나와 아이는 공영주차장에 주

차를 하고 공원에서 꽃, 나비 등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

  해가 저물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 정산을 위해서 사전정산

기기로 갔다. 나는 안내에 따라 호출 버튼을 눌렀다. “장애인복지할인 적

용해주세요.”라고 말하자, 인터폰 속 직원은 “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

있어야만 적용되니까, 나갈 때 게이트 앞에서 다시 호출하세요.”라고 말하

고 인터폰을 끊었다. 

  차에 탑승 후 출구로 이동했다. 게이트에서 다시 호출 버튼을 누르자, 동

일한 목소리의 직원은 인터폰을 통해서, “정산기에 복지카드를 올려놓고, 

해당 장애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쪽으로 오세요.”라고 말했

다.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. ‘몸이 불편한 아이를 어떻게 

운전대 앞으로 데려오지? 지금 자고 있는데...’라는 생각만 머리에서 맴돌

았다. 인터폰 속 직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. “누군지 안 보이니까 운전석 

쪽으로 오세요. 카메라로 운전자만 볼 수 있어요.”라고만 말하고 있었다. 

  나는 너무 화가 났다. ‘우리 아이가 물건인가? 우리 아이가 애완동물인

가?’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답답했는지 게이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

폰 속 직원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. “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쪽으로 

오라는데... 안 보여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” 라고 그 직원은 말했다. 나

는 너무 화가 나서 “몸이 불편하고, 자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운전대 앞으

로 데려오나요? 우리 아이가 애완동물입니까? 물건입니까? 입장을 바꿔서 

생각해 보세요.”라고 소리를 질렀다. 

  이러한 일은 비단 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끝이 아니었다. 공항주차장에 주

차를 하였을 때도 유사한 일을 겪게 되었다. 나는 정산소 직원에게 복지카

드를 보여줬다. 직원은 받아든 복지카드를 복사한 후 사진기를 들고 내 차 

앞으로 와서 번호판과 아이가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기 시작했다. 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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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진을 찍고 유유히 정산소로 다시 돌아가는 직원

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다. 

  마치 내가 죄인이 되고 불법을 저질러서 사진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

다. 그 순간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. “왜 사진 찍어?” 나는 장애인 복지할

인 때문이라는 말이 턱밑까지 차올랐지만,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

다. 아니,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가 맞는 것 같다. 나는 우리 아이가 

성인이 되어서 장애인이지만,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

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

다고 생각했다. 

  컴퓨터 앞에 앉아 인권 관련 정부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. 1년이 지난 후 

돌아온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. 답변서의 내용은 ‘공공기

관에서 복지할인을 적용할 때 장애인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은 법적으로 문

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.’라

는 것이었다.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조건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

이기 때문에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

가 되는 부분이었다. 

  하지만,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

이 부분은 법적 기준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만 끝난 부

분이 나를 너무 허탈하게 만들었다. 나는 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

이행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배제되어도 된다는 거야?’

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. 

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

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

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’라고 명시되어 있다. 장애

인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, 헌법 제10조에 따른 존엄

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복을 침해당해야 하는지, 그리고 국가는 보장

할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를 

위한 법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, 현장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장애인

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왜 먼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쉬울 

뿐이었다. 

  오늘도 나는 ‘장애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

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?’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. 규칙으로 인해

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를 없게 하겠다는 마음의 배

리어프리(barrier-free)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. 


